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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는 경기 공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과 

경기 지역동성회 모화예술교육 지원시업익 교부. 집행 및 시업벌 운영 방안■ 정리한 책자입니디.

경기 꿈다착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 문화예金-in육지원사업은 국； 조금으로 운영와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경가문화재단 경가문m g 교육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金교육지s 사입의 주관 

단체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경기문화재단의 규정 규칙 등에 0 거하여 투명하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全니다.

s 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선정단치1는 지원사업 수행시 보조a  민리 규정i  준수하여 지원人f업음 운영 

하시기 바합니 c i

참고

-  기획재정부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_«. »■보조금 관리에 관한 밥S  시행령J. 1■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침J . 년이8년도 예신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J

-  문화체육관광부「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j

-  경기도 1■경기도도지방보조 금관리조례 j

경기문화재단 r■문화예金 M 자원금 운명규칙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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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사업 일정

추진단계 일정 주요 추진내용 및 절차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4 월 e나라도옹시스템(www.gosims.go.kr) 이용

▼

프로그램

운영
4~11 월

• 프로그램 시작일 ： 2018년 4월에 70% 이상 시작 

교부신청 시 프로그램 운영 시작일 사전 공유 필수 

방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가농(교부 전》

分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e나라도웅 예탁계좌 교부완료 후 시행 가fe 
정 예산은 상하반기 촌 2회에 걸쳐 지급되며 상반기 지원예산의 80% 이상 

소진 시 정산완료 후 하반기 예산 교부 가능 

•프로그램 종료일 : 2018년 11 월 내(단체별 30회차 내 이행)

사업관리 5시1월

•실 행 : 경기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 상 : 2018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단체

•방법 : 헌장 모니터링, 워크숍 및 네트워킹, 운영단체 컨설팅, 역량강화 

아카데미. 결과공유회, 국제교류 및 해외 탐방, 홈보 지원 등

▼

정산 -12 월
•정산및결과보고 : 프로그램종료후30일 이내 

》 정산 서류 회 계법인 검토 및 확정 반납 최소 4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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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원금 교부

사업조정 기간 운영

지원 선정 결과 공고 후 선정단체가 사업수행 의사가 없클 경우. 공고 후 1 개월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듈 해야 항

1.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

1》예산계획 수립

- 운영단체는 최큼 결정된 지원금에 맞추어 예산 및 세부계획을 재편성하여 I서식 1 호】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방법의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세세목 체계는 부록 1 참조

►  진행비예산편성예시

항(사업명》 보조비옥 보조서 [목 세세옥

꿈다락토요문화학교지원사업 운영비《210》 일반수용비 (01》 기타진행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회의식비

2) 보조금 전용 신규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필수

본 보조사업 만율 위한 보조금 신규 통장 및 카드 발급

»：• 보조금 교부 통장 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해당 단체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대표자의 개인명의 기명 시 

단체명이 반드시 병기되어야 함

•名 e나라도웅 전용신용카드 신청은 카드사에 직접 신청해야하며 발급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각 카드사별 

상이하므로 카드사 문의 필요

〇8  Gyeongg' Arts & Culture Education Support Center



►  통장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혹은 고유번호증》 1 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신분증(사본 제출 시 대리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필요시》

*월요사 선태>|| 공문요청 ᄏ ■공문 이에일 발송一 출력 후은행해 제 t  

•OTP.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미발급시 e나라도읍 [이체실행】블가)

►  보조금전용계좌발급가능은행 (17 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단위수협 포항X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 旧 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 우체국

►  보조금전용카드발급카드사<17개)

경남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대구은행카드. 長더카드, 부산은행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은행 

카드, 우리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旧  K 기업은행 카드, KB 국민카드. 

SC저일은행카드, NH농협카드

2. 교부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

① [서식 1히사업실행계획서

② 국고보조금 전용 신규 통장 사본 1 부

③ e나라도웅 국고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사본 1 부

e 나라도옵 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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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부 신청 방법

1) 경기센터 S 페이지로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표 경기센터 검토 결과. 사업실행계획서 내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려 

— 수정 후 재제# 필요, 경기센터는 사업실행계획서에 대한 최종 승인 내용올 공문으로 발송 예정

2)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①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이후, 단체 기관은 사업실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역율 반영하여 e나라도웅뮬 통한 

[사업등륵] 제 출 【e나라도옹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등록현황】

_  경기센터 확인 후 【확정】

② [사업등록1 확정 후 【교부신청1 제 출 【e나라도웅 경로 0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교부관리〉교부신청】

-  경기센터 확인 후 【확정】 및 교부【이체실행1 ([교부신청j확정일로부터 최대 14일 소요}

«  보조금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지 않옴 ᅳ e나라도옹에서 집행

- 지원금 교부 완료 후, 단체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斗이에일 발송 예정

4 . 교부 조건

-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실행계획서 제츰 필수

방 단, 사업 시작일이 4월인 경우는 경기센터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룰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융

-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행

- 지원금 집행 및 관리 규정율 준수하여 사업비툴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망 집행 

잔액 반납

5. 교부 방법 및 시기

방법 분할교부, % 지원 금액의 50% 씩 2회차에 나누어 e나라도응을 통해 교부

1 차 2018년 4월부터가능

시기
2 차

1 차 교부액 80%  이상 사용 시, [서식 5히사업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및 1 회차 집행내역 정산 완료 확인 후 교부

1 〇 Oyeonggi Arts & Culture Education Suppo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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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예산집행

1. 사업계획 변경

- 사업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하기 이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각 사안별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함

- 모든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승인은 변경 예정 최소 3주 전에 알려Of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변경 신청•승인 불가

-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은 지양

- 변경사유 및 내용을 문서로 기재하여 변경사항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안내된 행정절차에 따라 실행

주요 사업계획변경 항목별 행정처리 기준

O  경기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진행 

(최소 3주 전에진행. ►

유선, 센터 홍페이지 

서식함이용)

公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서식 4호j사업변경신청서에서 

【자체변경 or 센터승인I옹
선택하고 내용 작성 후 

홈페이지 서식함에 제출

•  경기 센터 승인 후, 

확정 문서 전달. 

해당 확정문서를 토대로 

e나라도웅 반영 및 적용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ggarte.ggcf.kr

► 주요 사업계획변경 항목별 행정처리 기준

자체 변경

가능

• 참여인력 중 보조강사. 톡강강사의 변경 시
• 보조세목 내 세세옥간 변경 시

- 교육장소 변경 시《상호협 력 협약서 재제출》

센터 승인 

필수

-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일정의 변경, 교육 대상 변경 시

*  교육 대상 변경 시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 내용 수정 및 보완 권장

- 참여인력 중 주강사, 기획자, 당당자 변경시

기획자, 주강사 변경의 경우재심사 예정

-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교육시설 관련 사항 변경 시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간 변경 시(공문 승인 후 e나라도움 변경 필수)

예산변경 시 공운을 통한 숭인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사유 기재. 

경기센터 담당자 승인 필요

1 2  Gyeonggi AfU, & Culture Education Support Center



A T
公 잘못된 예산전용 사례

A단체는 예산항목〇 11 현장학습용 차량 잉차비로 60만원을 책정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차량 임차보다 

A단체 소유의 차 !^  이용하고 유류비물 집행하는 편이 저렴할 것 같아 임차료 대신 유류비로 2◦ 만 

원을 집행하였다. 들온 서로 다른 예산항목이지만 담당자는 예산보다 보조금을 더 집행한 것이 아니 

라 예산을 절감한 것이므로 교부기관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ᄌ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간 변경 시 센터 당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이며 숭인 없이 예산音 전용하여 

집행한 경우 환수 처리항

►  사업변경제한 사항

- 수업 잔여 회차가 전체 회차의 10%  이하일 경우 남은 예산을 여비 및 업무활동비로 변경 불가

- 사업 변경은 최대 3회까지만 가눙

사업비 정산 시 예산계획 변경 신청 승인 미진행에 따른예산과목 오류 발생의 경우부적정액으로 

환수되는 바 ,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 계획 변경 승인 진행 필수

2 . 사업 취소

- 사업운영단체가 교부 결정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방문 및 관게자 인터뷰 

둥율 I 해 사업취소 가능

- 지원금 교부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반환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콜 함께 반납

(예탁계좌 ᅯ e 나라도웅 / 보조금 통장 이자 一 재단 통장으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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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집행 시 준수사항

- 교부된 지원금은 2018 경기운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운영 옥적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뭄

- 모든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와 운영가이드름 기준으로 e나라도웅 시스템율 이용하여 I집행둥록- 

집행요청-이체실행I해야 하며, 지출 건별로 적합한 중빙자료를 청부해야 함

방 첨부파일 등폭은 [집행둥폭I 시. 혹은 [이체실행I 완료 후 상시적으로 업로드 가능항 

(단. 증빙선택을【기타I로 설정할 경우【집행등목】시 청부파일 등록 필수)

- 경기센터와의 협의 없이 예탁계좌의 지원금율 보조금 통장에 일괄 이체할 수 없음

- 보조금 통장에 현금 입/출금 블가(카드연체료, 불인정 금액 반납 시에만 입금 가능》

- 모든 운영 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은행 계좌(핑맹강등록), 공인인증서, OTP 등록과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을 해야 항

- 운영단체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집행해야 항

- 보조사업비 카드 분실 및 해지 시 전담 카드사에 즉시 통보

4 . 보조금 집행

1》보조금 집행 전 확인사항

• e나라도움 예탁계좌에 지원금이 교부된 후, [겁행정산-이용환경관리I에서 평뱅킹등록, 이체비일번호 설정. 

공인인증서. OTP 등폭을 진행해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옹

- [집행정산-보조금카드관리]에서 발급받은 보조금신용카드번호룹 등록 후 사용해야【집행등록] 시 카드 

지출 내역이 연동됨

• e나라도움 사응 매뉴얼은 e나라도움 [업무포털] 내 사용자 매뉴얼- 보조사업자 협에서 다운로드 가능 

►  e 나라도웅시스템사용운의

• e나라도웅 콜센터 1670*9595(원격지원 신청 가능》 

• e나라도웅【업무포털I 내 [묻고답하기1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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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2) 보조금 집행 및 증빙서류 안내

►  e나•라도움 절차: [집행등록] ，[집행요청】 一，【이체실행1

公- 이체가능 시간: 평일 09:00 ~ 20:00(수요일은 18:00까지 가능)

사항

-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지I 시. 반드시 카드결제일 이전에【집행등록-집행요청-이체실행】 하여 예탁계좌에서 

보조금 1 장으로 해당 금액을 이체해야 함

«  카드결제일 이후 발생하는 연체료는【서식 3히사실확인서 작성 후 단체•기관 자부담으로 납부 

《지원금으로 사용불가》

- 현금결제 불가

-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증병 불가하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여야 함

- 헌금영수증 발행 및 포인트 적립 블가 예) 다이* 엠버쉽 적립, 홍플러★ 염버쉽 적립 등 

• 소득 신고 및 원천세 납부 필수

- 인건비4 여비교통비에 한하여 [기타】 증빙 선택 가fe. 이외의 지출에 대하여【기타1 증빙으로 집행할 경우. 

경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와 사전협의 필수

증빙선택 청부파일《집행등록 시 청부/추가 업로드 가능》 거래처설정

전자(세금) 계산서

[공■통 g  뷔
江) 전자《세금》계산서 스캔파일
(2)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 견적서 1 부 이상 청부》

受)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중 사본 

④ 지급대상 통장사본

거래처
계좌로
이체

[해당 시 필수 청부I
* 홍보물 제작비 및 인쇄비 : 시안 및 결과물 사진(P.30 참고》
* 외주업체 용역료 : 이력서

[공통 첩부나
① 카드영수증(품목이 반드시 기재 되야함)
② (품목 미기개 A|)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보조금 전용카드
【해당 시 필수 청부】
★ 홍보물 제작비 및 인쇄비 : 시안 및 결과물 사견切.30 창고》
• 임차비 : 임차공간 사진

* 회익식비 : (강사회의비)[서식 12히회의록
(참여자다과비》증빙사진《간식 배부사진〉

* 외주업체 용역료 : 이력서

보조금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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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선택 청부파일(집행등폭 시 청부/추가 업로드 가능》 거래처설정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丄 — • ~ _ _ ------------------- —---------------1----------------

장 모든 인건비는 총지급액이 아 

닌. 원천세 공제 후 ‘실지급액 • 
율지급하여야 함 

效실지급액=총시급액-원천세 

次거래처 계좌는 지급받는 대상 
의 계좌번호 입력

기타

【공통 〇 부】

①  지급대상신분중사본 
*최초 1회만점부

② 지급대상 통장사본 
*최초 1회만청부

③ [서식 6호1수수료 지급내역서

④ [서식 8히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최초 1회만 청부

【해당 시 필수 청부]

① 기획자 인건비
시서식 11히기획자업무내용 

확인서

②  강사비
- I  서식 7회  출강확인서

③ 강사 교통비

- 《거리 확인용》지도검색 
이이지 파일

* 최초 1회안 청부, 강사 주민둥 
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거주 
지가 다롭 경우,실거주지가 기 
재된 주민등록등본 사본 청부

④  초빙강사료, 행사진행자, 건 
문가 활용비, 심사 및 자문료

- 【서식 9회  전문가 참가 확인 
서. 이력서. 참가 증빙 사진, 
[서식 10히  부정청탁 및 
금풍 §  수수금지 서약서

⑤ 번역료, 원고료. 편곡 및 
작곡료

- 결과울《원고, 번역내용, 옹악 
파일 등)

⑥  여비교통비

- I 서식 13회  출장 걸과 보고서

- 실비 영수증 청부(단. 개인 
차량 이용경우거리 검색 
이미지 청부)

*  원천세《소욱세+지방세)는 단 
체 및 기관 자부당으로 먼저 

납부 완료한 후. 해당 금액만 
몸 e나라도옹을 f  해서 환급 

次-거래처 계좌는 단채 및 기관 

명의의 (보조금 롱장이 아닌》 
별도 계좌번호 입력

【공통】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3.3% ) 혹은 2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4 4%> 공제 
한경우〉

① (납부완료)소득세 영수중

② (납부완료)지방세 영수중

거레처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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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집행 물가 내역

인정불가 경비 세부내역

자산취륵성 을풍

- 가구(책상. 의자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데라.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PC. 프린터 둥)
- 각종 집기류(멀티랩, 상각대 등〉

•도서구입
자산취독성 울풍 구입 확인 월 시 센터 지침에 의거히여 처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 기관의 
운영 경비

- 사업에 참대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교육 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통신비 등

시혜성 을풍

-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예》보조배터리. U犯 등의 기념풍, 문화상풍권 등

과도한식비, 

다과비

- 실제 참석인원올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회차당 지#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1인당 다과비 지출한도액 회차당 5,000원/식비 25,000원이나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주류및 
유홈성 지출

• 주류 구？] i  기1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심야시간》지1  볼가 
*• 회의식비 지출 시 회의록 작성 망 제출 필수

경기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기획자. 추•보조강사 인건비의 합은 전체 사업예산의 50%  이내로 책정
-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자 인건비 등》지급불가
- 수헤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둥》

- 인건비 중복 교차지급불가
예)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물가, 기획자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

참며 인력 잇 
단제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호때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둥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1 사 포함)에 외주용역비, 기타진행비 등 사업비 집행 볼가(추후 발견 월 

경우 전액 한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견에 센터와 협의 필수

- 사업 실행계획서에 재시되지 않은 비소모듬 구입 불가

향 보조금 집행 불가 항옥이 지출되었을 시. 경기센터 담당자 협의 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작성 및 해당 금액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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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나라도웅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올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혼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율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등

위생 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e . 

지압원등대인서비스등

레저 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리!방, 사교충,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 방. 스키장 등

사행 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둥

기타 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지원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 가맹점에서는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사용이 중지되거나 해당 지원금 반납 등 교부 결정이 취소 월 수 있움

4》집행 위반행위 처리기준

-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46호)져I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액 반환 및 향후 1 년 이상 3년 이내 지원윤 중단하거나 위반 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  이상 감액 지원

보조금 집행 부정징후 모니터링

• 기획재정부에서 e나라도응 등복/부정수급방지 S 니터링 기능울 § 해 ‘17년도 전국 보조사업을 점검한 

결과, 총 176.392건 중 24,860건이 부정징후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으며 이 중 경기 공다락 토요문화학 

교 지원사업에서 217건, 지역특성화 지원사업에서 134건 둥 홍 351 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 확인 결과,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과 지역특성화 지원사업에서 각 한 단체씩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기업에 교부금을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어 전액 환수 및 3년간 지원 제한 조치함. 향후에도 

부정징후 사례로 적발 시 현장 실사 후 환수 조치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46 

호》빼  따라 처리할 예정임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46호)】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계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 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 이상 2회 감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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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산집행 유의사항

운영기관 내부인력 
인건비 집 행 ^^

- 수업이 진행되는 회차아다 상근한다는 전제 하에 내부 인력에게 인건비 지급 가능. 

비상근의 경우 집행 불가
상 인건비 관련 내부 규정이 있는 단체 • 기관은 반드시 규경 확인 후 지급 가능 여부 판단
- 강사비 집행: 지급내역서에 인적사항(성명, 주인번호, 주소. 연락처》및 교육/강연 일시. 

금액 등율 작성하여 e나라도웅 파일청부 및 계좌입금 원칙

단기용역 집행 가농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울 위하여 전제 교육기간 내 단기용역 활용 가능
- 운영단체(컨소시움 기관포항》의 내부인력 및 강사에게 이증지원 볼가
- 단기용역 집행 시 개인정보 수집•황용동의서. 보조인력 근무확인서. 근로계약서 

(업무보조원) 계출 필수

-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활용

강사비. 초빙강사료, 

전운가활용비등 
소득세 신고

- 인건비 현금 인출 납부 불가
•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각 단체별로 1 개의 통장어!서만 가능한 바. 한 단체가 여러 사업율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 원천징수세액울 계좌이체 한 후. 신고한 내역율 
중빙자료로 청부

- 강사비. 초빙강사료. 전문가 활용비 둥 모든 인건비에 대하여 원전세(소득세+지방세》 

신고 및 납부 밀수{세무서 방문 혹은 국세청 흉택스/위택스 이용)

인건비소득신고 원천세 납부 및 기타소득 신고 필수

►  소득세신고관련

구분 기준액(기준: 월) 세부정의

사업소득세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기타소득세

-25만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 (단,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작성 및 게충 필수)

-25만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4.4%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 
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목 외의 소득으로써 옥립 

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 

고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  관련 징수사항은 월별로 국세청/지역 세무서(홍택스■위택스)에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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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협신고관련

단기용역인력을 단 하루 활용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 신고 필수

해당내용 확인 및 신고는 고용산재토탈사이트(total.komwel.or.kr》을 통해 가능

[보험요율】

- 보험요율은 각 단체의 업종이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에 따라 각각 다#
• 단체별 보험요울 역시 고용산재토탈사이트률 통해 확인 가능

- 보험요율 내 개인부담요울과 단체부담요율이 함께 발생하며, 단체부담요율의 경우, 
•인건비(110》-일용입금(04)-단기용역비’ 내 편성

效 보험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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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종료 후 정산과정 준수

D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절차… 나라도움》

•  보조사업자 ： 운영 단체•기관/ 상위보조사업자: 경 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보조사업자 상위 보조사업 자

1. 집행(이체 완료》 2. 상시 집행내역 검토

(  4 g § e %  )

3. 집행마감(사업종f i )

이자 및 진액 확인

수익금 §록{반납 수익금이 있는 경우)

.................................................................................. 보완요청
보완수정완료 으•.•入

보완늘료

6. 정신보고서 자료생성 및 작성

볼인정 처리<미보완건 등》

(불인정 금액애 이의신청이 있는 경q

10. 이의신청 11.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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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마감

(1)1 차 경산(상시■경)

- 1 차 교부액을 80% 이상 사용 시. 기집행내역이 회계법인으로부터 모두 [검토완료1 처리 되어야 

2차교부신청가능함

- 해당 파일을 회계법인 당당자 이메일로 제출

① e 나라도움이체확인증(pdf 파일》

[집행정산-집행관리-보조금 집행내역1에서 조회일자를 교부일-지출종료일로 조정한 후 전체선택. 

[이체확인증1 클릭하여 pdf파일로 저장

②  드든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사본 1 부

•系대교회게법인 • Email ： lsskim@kicpa.or.kr • 전화 . 031 -888-5829. 5837

•보완방법

【보완요청1 내용 학인 一*【집행정보 수정1하여 증빙자료 추가 업로드 등 요청사항 보완 후 

【보완완료】 처리 * 회계법인 당당자 재검토 후 이상 없울 시 【검토완료】항

⑵  2차 정산(집행마강)

- 지원금 사용 종료 후 【집행정산 -정산관리 -정산관리 -집행마감처리]에서【집행마감1 콜릭 

^ 【집행완료 미처리 현황1의 모든 건 수가 0이 되어야 항.

- 1 차 정산과 동일하게 이체확인큼. 통장사본(최종본)울 회계법인에 제출한 후.

[보완요청]건에 대하여【보완완료] 처리

- 정산

모든 건이 [검토완료]처리되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보고서률 발행받은 후, 경기센터 담당자가 

[정산완료] 처리 합

성 당당자 [정산완료] 처리 후 【정산보고세 생성 가능

3)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방법

•제출방법 (e 나라도묻)

【사업수행관리 -사후관리•정산보고서 생성관리/정산보고대상목록1 

•작성 절차

기본현황 一** 추진계획 대비실적 一- 재원계획 대비실적 一- 사업평가 一- 보고서 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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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5K [사업평가] 탭에 청부파일로 제출 1수서류

① [서식 18히실적보고서

② [서식 19히원본대조확인증

③ [서식 20히부가세 미환급 확인서

④ [서식 14회참여자모집현황

⑤ [서식 2卜 22히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설문지 및 설문융답기입 엑셀 파일)

*  만족도조사 실시 이후 f  영1반|의관이 엑설파일에 매개캇및 참여자 웅답t  직경 기톡초伴 제출

⑥ 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검증보고서

•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프로그램 종료 革 30일 이내

- 정산보고서가 확정된 일로부터 10일 이내 e나라도움 예탁계좌 정산금 잔액 및 이자반납,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해당 시)정보공시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기한 초과 시, 차년도 사업 지원에 물이 익을 받을 수 있음

4) 집행 잔액 반납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결산이자는 사업진행비로 집행할 수 없옹

- 보조금으로 인한 집행 간액 및 여ᅡ금결산이자 발생 시 반납 필수

- e나라도옹 정산보고서 확정 후, e나라도옹을 통해 예탁겨떠 정산금(간액) 및 이자반납을 진행하여야 함.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일반 계좌이체’ 방식으로 계단 통장으로 반환하여 통장 잔액율 0원으로 

만둘어야 함(보내는 사람은 단체 및 기관명 기재)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반납계좌 : 농협 301-0223-6828-81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반납게좌 ： 농협 30, -0223_6B43-91

표 최종 뽑장 사폰(잔액 0원) 및 이체증을 경기센터 흥페이지 서식합에 제충 

• 보조금 통장 잔액 및 이자 반납에 소요되는 은행수수료는 각 보조사업자가 부담

-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울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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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 운영관리

1. 경기센터 사업 운영 관리계획

1》경기센터 사업 운영 •관리일정

시기 공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에술교옥

3 월 교부설명회 및 사전워크숍

4 월
• 모니테！단사전호임
• 프로그램 운영 시작

•으니터링단 1차간당회 
• 프로그램 운영 시작

5 월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프로그램 운영 
•3니 테 1진 행 (5월 니 1월 )

모니터링 진행(S월시 1월》

6 월 상반기 역랑강화 아카데미 지역톡성화 문화예술 자원 연구 공모

7 월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  희망단체에 한하여 참여

• 권역별 네트워크 학습모임 사전모임

• 중간워크습

8 월
• 권역별 네트워크 학습모임 및
• 시민모니터링단운영

9 월

10월 하반기 역량강화 아카데미 모니터링단 2차 간담회

11 월 프로그램 운영 종료 및 결과공유회

12월 최#정산 및 실적보고,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운영 단체•기관의 담당자어머 사전 공지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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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관리방안

워크습.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둥으로 단제 역량강화 지원

- 사업별 워크숍 및 역량강화 아카데미(연2회) 둥 단채 대상 프로그램 의무 참석(폭력예방교육 포항) 

*2 01 9  지원사업 심익평가에 반영 

•모니터링(컨설팅) 이원화

• 신규 및 경력 단체 대상의 전문가 모니터링울 이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전문가 모니터링(컨설팅) 경기센터 담당자모니터링

- 신규단체: (필수)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 경력단체: (신청 시) 심화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예경

- 운영현장 평가, 컨설팅 등 모니터링 실시는 본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 도출, 궁극적으로 지속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적극적인 협조 필수 

수업일지 작성

수업 기간 수업종료후

월 1 회 【서식 2히수업일지 작성 및 센터와 공유 2018 사업 결과자료집 원고 제출

- 경기센터 홈페이지에 수업일지 업로드 — 에디터 기능 적용, 경기센터 홈페이지 및 경기문화재단 정보 

플랫폼 ggc에 블로그형으로 사진과 글 게시

I 보 협력체계 구측

- 경기센터 흉페이지. ggc.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을 활용한온라인 홍보

• 운영 단체•기관 행사 보도자료률 배포하여 언론보도 노출

- 단체•기관별 경기센터 공동 홍보풀배포

： 단체•기관별 연 2회 신청 가능, 교육 대상촌에 맞는 기념풍 선택 및 베포(추후 홍보을 공지}

• 센터에서 촬영한 단체•기관별 행사사진 계공(현장 모니터링 워크상둥)

• 2018 경기센터 결과자료집 ： 운영 단체•기관, 문화예술교육 관련 관계자, 기초문화재단, 광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한국문화〇 «술교육진흥원 등 협력 기관발송

•사업운영•관리실적 보고

- 센터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관리 및 홍보 실적을 월 1 회 

홈페이지에 게시. 정보 공유

• 사업 운영 정보 관리

- 사업 운영 관련 정보는 경기문화여술교육지원센터 흉폐이지에 등록 관리되며 꿈다짝 토요문학학교 운영 

단체•기관의 경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식사이트《www.toyo.or.kr)에도 등폭 관리됨

확인사항

단체의 사업(수업) 수행 과정에 수정,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센터에서 사업 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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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기관별 사업 운영 관리계획

1》참여자모집 및 관리

- 프로그램별 교육목표, 주제 등에 따라 교육대상 모집 관리 방안 수립 및 실행 필수 

예》주 1회 안내문자 발송, 결석 참여자 연락, 신청희망자 에비번호 부여 등

- 참여자의 안전사고툴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

• 참여자 전원에 대해 교육 운영 전 과정 안전 보험 가입 필수. 단, 기관(공간》자체 보험 가입이 되어 아동 

청소년 안전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 

«• 실외학습과 신체활동이 주된 운영내용인 프로그램 회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가입 

표 지원금 집행 시에는 •목표 모집 인원’이 아닌 •실제 모집된 인원’에 따라 지출하여야 함

2》교육강사

-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현장 활동가 및 전운가 등으로 강사진 구성

- 선정 후 경기센터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변경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가체 변경 가능 보조강사. 톡강강사 등

센터 슝인 월수 기획자 및 주강사(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월 경우, 경기센터와 협으I하여 재심사 진행》

3》홍보 및 인쇄물 제작

- 본 지원사업은 공공재원(국비 및 도비》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련 홍보•인쇄울 계작 혹은 보도자료 작성 둥에 아래 사항 필수 반영

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단체 및 기관명 혹은 로고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협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공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단체의 경우 공다락 토요문화학교 BI 할용 

- 각 기관 홈패이지를 방문하여 지원기관별 로고 다운로드 후 촬용

• 경기문화재단 ggcf.kr

경기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ggarte.ggcf.kr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 경기도 gg.go.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客원 arte.or.kr

- 언론보도 및 사업 추진 시 제작되는 모든 제작울<결과자료집은 앞됫면》에는 다옴의 내용을 필히 기입 

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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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좌측의 바는 꿈다락 토요운화학교 운영 단제’기관의 경우 혜당
토요문화학교

■ 사업명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2018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주 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단체 및 기관명 혹든 로고‘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협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주관:
^  경，•문1•顧단

■ 후원: Q  문화제爲관광부

■ 협력: 靈  인국문화에술교육방음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개>

꿈다 락 토요문화학교는 경기 문화재단 경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운화체육관광부 , 

경기도가 후원하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훈원이 협력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5일 수업제를 맞이하여 매 주알 아동 청소년이 문화예술 소양움 함양하고 또래 가폭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콜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역톡성화 문화예술교육 소개〉

경기 지역특성화 운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경기 운화재단 경기 문화예술 교육센터가 주관하고 문화 

체육관광부, 경기도가 후원하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홍원이 협력하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 

그램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일착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흘 옥표로 

운영 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 발굴 및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창여 

합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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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사업 결과물 제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제출 기한 :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이내

• 계출 방법 및 형태

항목 제송형태

결과자료집 제작 완료 10일 이내에 자료집 5권 센터로 일광 배송

기타 결과물 파일로 제출(흥께이지 서식함 이용)

홈보울 일체
결과자료집 외, 각종 발간을과 홍보을 일체는 [수업 일지】에 디자인 시안 및 증빙 사진으로 
청부하여 제출 (현수막. 리플린. 포스터 등 실제 사용되었던 홍보움 제출 안합)

프로그램 운영 사진 파일로 제출(홍폐이지 서식항 이용)

[수업 일지 내 홍보물 이미지 제출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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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사업별 가이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연간 일정

시기 일정 I 세부내용

3 월 교부설명회
• 사업 운영지침 안내

- 선정단체 및 기관 대상 신규통장, e나라도웅전용신용카드 발급 
-e 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4 월 •모니터링단 사전모임 
• 프로그램 운영 시작

• 사업계획 보완 및 원활한 모니터링울 위한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모니터링단 그룹별 사전만남}

5 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오픈형 프로그램 운영

【경기센테
기초지와문화재단과 통합 페스티벌 운영 및 선정 단체 흉보 

【운영단체 및기관】
각 프로그램별 오픈형 프로그램 운영

6S
상반기

역량강화 아카데미
• 운영 단체•기관 대상 사전 설문조사《예정) 결과룰 토대로 역량강화 

아카데미 및 네트워킹 도모

7 월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회앙단제에 한하여 참여

-2018년 7월 -9월 중《예경)

- 운영 단체•기관 창가 희망자 20인 모집 

• 다양한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권 문화예술공간 및 
예술교육현장탐방추진 
방 일정비울 찬가자 부당금액 있용 
*  참가 회앙자가 a t  경우. 선발과정울 거침

8 월

9 월

10월
하반기

역량강화 아카데미
• 운영 단체•기관 대상 사전 설문조사(에정) 결과를 토대로 역량강화 

아카데미 및 네트워킹 도호

11월
프로그램 운영 1 료 

및 결과공유회
• 우수 사례 발표 및 운영 성과 공유

12월
최종정산 및 실격보고, 
결과자료집 제작 배포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운영 단체•기관 경산 완료 

- 2018 공다락 사업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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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2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에서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추말 문학예술교육 프로그램올 

운영 지원하여 문화예술 소양물 함양 및 또래 가족과 운화여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건2  여가운학 조성

2 ) 꿈다락 토요문학학교 주요키워드

• 학교 밖 주말 문화이술교육. 아동 청소년 및 가족(학부모), 문화예술 소양 S 앙, 또래 가족 간 소통. 건?! 

여가문화 조성

3 . 프로그램 운영 개요

1) 2 0 1 7 년 대비 변동사항 및 2 0 1 8 년 주요사항

구분 2017 2018

교육구성

• 교육프로그램 토요일 운영 

원칙. 일요일 운영 일부 허용 
•주중운영불가

• 교육프로그램 주알 운영〈토•일요일벨 원칙으로 하되, 

전체 회차의 20% 내외에서 주중, 공휴일 운영 가능
• 방학 프로그램 운영가농

교육장소
•학교시설황용불가 

•  상시 교육공간 임차비 사용 
불가(일시적 임차만가능》

•  운화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학교 시설 

활용 가능
• 상시 교육공간 임차비 사용 허용

인건비
•기획자인건비회차당 

기본 40.000원

• 기획자 인건비 회차당 기온 50,000원 (2 시간 기준) 
sc- 회차당 최대지급액 70,000원(3시간 이상 프로그램 

운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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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프로그램 운영 기간

교육기간: 2018년 4월 시  1 월. 연간 30회차 내외

n  로그램 유형

주말 주말 운영 원칙으로 하되, 전체 회차의 20% 내외에서 주중. 공휴일 운영 가능.

방학
방학기간에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한해 주중 운영 허용(단, 꿈다락 토요운화학교의 사업 특성율 
고려하여 주말 운영울 병행할 것을 권장함)

15주차x2개 프로그램. 10주차>0개 프로그램 동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단, 프로그램 운영은 1 일 1 회툴 원칙으로 하며, 1 일 2회(오전/오후)프로그램 운영 불가

•교육시간: 회차당 3시간

*  현장학습•갱프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S시간까지 강사비 책정 가농

3 ) 프로그램 운영 공간

• 학교 밖, 경기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미술관. 박물관, 문화원 둥》 및 공공시설《주민센터. 마울회관, 작은 

도서관등) 이용

•  민간 시설《학원, 가정집 동》내 운영 불가

- 지역 내 문화기반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한하公！. 지역 내 학교(폐교 포함》공간 활용 가능(필요시 경기센터 

에서 협조 공문 발송)

• 지역 공공시설과 (무상)공간 협력 혹은 상시 교육공간 (유상》임대 가능

상 교육장소•기관{시설》과의 사전 협의 후 •상호협력협약서• 제출 필수, 유상 임차 시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금액을지출하이야항

• 교육 공간의 안정성•적합성 고려 및 관리 방한 마련 필수

4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참여대상

- 학령기 어린이•청소년 및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 프로그램 내 한 기수당 최소 15명 이상 모집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복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충을 전체 참여자의 10% 

이상으집할 것(부록 2 참조》 * •

창고사항

• 각프로그램별 교육대상의 연령대. 특성 등울 고려한프로그램 기획 필요

- 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하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문화예술교육 수혜자가 1  수 있도륙 내용구성

- 가급적 시 도별 기초 시 군 구 단위 지역에서 모두 이후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구성
- 참여자 모집 방법 : 지역 내 시 군청. 학교, 지역〇 時센터, 청소년센터 등과 연계한 참여자 모집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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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운 영  단 체  기 관  의무사항(미이행시 2cm 년사업 참여 제한》

• 경기센터 주관 워크숍 및 역량강화 아카데미(상/하반기 각 1 회》필수 참여

• 월 1회 수업 진행 일지 제출(경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물로 업로드)

늬 2018 경기센터 결과자료집 제작에 활용 예정

5K 월별 수업 진행 일지 지연 제출•미제f  누적 시 행정평가 감점 사항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5월 넷째주》에 기존 프로그램 참여자. 지인. 가족 및 일반주민 둥울 대상으로 하는 

오픈형 프로그램 운영

5 . 기획사업 운영(센터)

1) 역량강화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교육 매개자 역량강화름 위한 실무중심의 아카대미 운영

시기 상하반기 각，회(예정>

대상 2018 경기 공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운영 단체 • 기관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 커리■럼
- 전문가 강연. 실습.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아카데미 이후 희망자에 한해 학습모임 지원

내용
〇  -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사례 및 기획 실습 

•예산 및정산실무(기초y 심화>
- 흉보법(SNS. 보도가료 배포 둥) 및 실습
- 출판물(결과자료집. g보울 등) 기 회 노하우 잎 실습 
• 단체 콘텐츠 발전율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 성폭력 예방 교육 등

2 )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해외 우수 문화예술현장 탐방울 통한문화예술교육적 역량강화 지원

시기 7*신월 중(예경》

대상

경기센터 관계자 4인, 현지 코디네이터 1 인, 참가 희망자 20인<총 25인》

«• 일정비움 참가자 부당금액 있음

*• 참가 희망자가 많울 경우, 선발과정율 거침
*  결원이 생길 시 2015-2017 공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 선정 단쳐滑 대상으로 희망자 추가 모집

내용
- 아시아권 우수 문화예술 현장 탐방
' 헌지 예술교육종사자 및 에술단체와의 네E 워킹울 위한 워크습, 공간 방운 용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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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사업별 가이드 [지역특성화 문호[예술교육]

1.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간 일정

시기 일정 세부내용

3 월 교부설명회 및 
사전워크숍 진행

- 사업 운영지징 안내
- 선정단체 및 기관 대상 신규통장, e나라도움전용신용카드 발급 
•e 나라도움 교육
-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웅답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안내

4 월 - 모니터링단 1차 간담회 
-프로그램 운영시작

• 모니터링단과 단체참석을 통한 모니터링 방향 논의 및 
간•당회

- 도착순 &부를 통한 4월부터 11 월 운영프로그램 시작

5 월 상반기 모니터링 진행 - 1 차 간담회# 통한 운영방안으로 상반기 모니터링 진행

6 월 지역특성화 운화예술 
자원 연구 공모

• 경기 지역 톡성화 문화예술 자원 연구를 위한 연구 공모 진행

7 월
권역별 네트워크 학습모임 
사전 2 임 및 충간워크숍

■ 상반기 모니터링에 따른 중간워크습 진행, 네트워크 학습모임 
사전 안내와 s 임울 통해 단체별 관심 분야 조사

8 월

- 권역병 네트워크 학습모임 
- 시민오니터명단 운영

【권역별네트워크학습모임】
- 사전 설문조사들 퉁한프로그램 설정
- 자신의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후 학습 운영단체 대상 진행 
[시민모니테!단운영】
- 10명내외《권역별, 단체추천》시민모니테]단 운영 
• 지역의 전운성과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율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 도모

g월

10월 모니터링단 2차간당회 - 하반기 모니터링 방향 논의 및 모니터링단과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11월 프로그램 운영 종료 
및결과공유회

• 우수 사례 발표 및 운영 성과 공유 
•모니터링단 1 평 발표

12월 한산 ■실 q  보고 
결과자쯜집 제작•배•포

-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운영 단체•기관 정산 완료 
• 2018 지역톡성화 사업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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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밀착형 문화여술교육 사례 발굴 및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에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가와 지역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지역의 발견물 통한 과정형 문화예술교육 진행

2 》사업대상 및 사업장소

•경기도 지역주민 (31 개 시•군)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법인으로 인가률 받은 특수 대안학교에서 진행 불가

3》사업 운영 관리

- 교육장소의 당당자와 유기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망 구축(안전사고 예방율 위한 보험가입 등 

대비책 마련》

- 홍보•인쇄물 제작 시 주관(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후원(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협력(한국문화여술 

교육진흥원) 기관올 명시. 각 기관의 로고 활용

- 학습자 대상의 성실한 설문 조사룰 홍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으

- 정부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일모아시스템(http://ilmoa.go.kr》에 참여인력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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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프로그램 운영 개요

1) 2 0 1 7 년 대비 변동사항 및 2 0 1 8 년 주요사항

구분 2017 2018

【일빈방외
문화예술로 D g  읽기 

:1년단위/25단체지원

«• 권역별 네트워크 S 임. 
내용 50S상담,모니터링컨설팅

【기확공모】
운화에술로 D房  잇기 

: 연속지원/3단체 지원

[일반공모•기획공모 일원화】
： 지역 읽기. 마옹 잇기 : 1 년 단위/20단체 지원 

【역량강화비 지원I
- 지역문화예술 자원 발굴 및 활성화롬 위해 우수단체 선발 

(4단체이내) 및 자체적인 역량강화 활동 지원
N IE S JH  $스묘오』 2 .Q41

• 지역내 특성예 맞는 운화예술교육 활성화롤 위한 심화형 

연구지원
-20 개단체•기관 필수 참여
【지역톡성화문화예술 자원 연구 공모】

경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자원 연구를 위한 리서치 진행 
【시민 모니터링단】
운학에술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2 》프로그램 운영 기간

- 교육기간. 2018년 4월 〜  11 월, 연간 30회차 내외 

•교육시간: 회차당 3시간

1S주차x2개 프로그램, 10주차x3개 프로그램 등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公. 단. 프로그램 운영은 1 일 1 회률 원칙으로 하며. 1 일 2회《오전/오후》프로그램 운영 블가

4 . 운영 단체 기관 으|무사항(미이행시 2〇 19년 사업 참여 제한》

•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대상 모집 및 운영, 지속 관리

- 경기센터 주관 워크습 및 권역벌 네트워크 학습모임 필수 참여

- 월 1회 수업 진행 일지 제출(경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올로 업로드)

4  2018 경기센터 결과자료집 제작에 활용 예정

방 월별 수업 진행 일지 지연 제출•미제출 누적 시 행정평가 감점 사항

• 매개자 및 참여자 설운지 제출(참여자의 경우 예 기수당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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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획사업 운영(센터)

1) 단체•기관대상 역량강화 지원

C• 단체•기관 역량강화 활동비 지원

•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 도서와 같은 자산 취득성 풀품은 구매 불가 

우수 운영 단체•기관 대상 역량강화 지원

- 심의콜 통해 역량강화 지원 단체기관선발<4단체 이내) 및 역량강화비 벌도 지원

• 교부신청 시 역량강화 계획서 및 결과몰 제춤

2 ) 권역별 네트워크 학습모임 운영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가발적 학습모임, 전문가 컨설팅 둥을 통한 

권역별 네트워킹 구축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의 정체성 확립

시기 8-9H 각 1 회씩 총 4회<예정》/ 사전 호임울 통한 권역 선정

대상 2018 지역특성화 문화에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단체•기관

내용

- 신진 단체를 위한 기초 역량강화 아카데미
• 전문가 초청 및 강연율 통한 아이디어 기획 회의

- 경력단체1  위한 우수사례 지역 탐방
- 보도자료 망 홈보 마케링 분야 연구지원 등

3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않은 지역 주민울 대상으로 시민모니터링단율 운영하여 지역 단체 흉보 및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

시기 8~9월 각 1 회씩 총 4회(예경》/사전 모임을 통한 권역 선정

대상 8월 단체 추천 및 공모를 통한 선발(10명 내외》/권역별 모니터링 진행

내용
- 회망단체야 한해 지원
- 지역주민의 창여가 저조한 지역 우선
*  2018년 시범 추진 후 2019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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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문호M l술교육 공모지원사업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처에 사업비 집행 블가농(전액 환수 조치》

• 인건비(중복지급 불가)

- 기획자. 주•보조강사 인건비의 합은 전체 사업예산의 50%  이내로 책정

- 기획자 인건비 : 회차당 기본 50,000원(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  기획자 인건비는 하루 최대 70.000원까지 지급 기능

-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운영비【21 이 외 비목(여비따이. 업무활동비【24이)의 합은 전체 사업에산의 10% 이내로 책정 

•식옹료

- 모든 식음료비는 ‘업무활동비-사업추진비-회의식비’ 내 책정하며 예산 절감율 위해 노력할 것

•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는 매회 책정 가농하나. 교육프로그램 창여자 식비는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회. 캠프 등 3시간 이상소요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책정 가능

- 회의식비는 매 회차 강사들의 식대성으로 지출월 수 없옹

《사업 관련 회의 시에만 지출 가능하며 [서식 12회회의록 제출 필수》

• 자산 취득성 물풍 구매 쿨가<임차로 진행)

• 기념풍 제작(USB 등》및 도서 구매 불가

• 교육 공간 및 참여자 대상 보험가입 예산 필수 책정 단 공간 보형이 이미 가입되어 있을 경우, 

추가보험가입 여부는 단체•기관〇 ll서 판단하여 결정

• ‘운영비-일반수용바 내 회계 검사수수료 282,000원 책정 필수

• 현금지술 및 간이영수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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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세세목

기획자

인건비

강사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강사

교통비

초빙 
강사료 

(연수 등》

O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회차당 최대지금액 70,000원》

- 기획자 인건비는. 효움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동

- 등업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多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농 

(중목지급불가)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울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O  푸강사: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a 프. 현장학습 프로그행의 경우 1 일 최대 s 시간까지 책정 가농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물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추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역 등 

포항)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〇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개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름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먹 왕복거리 금액 왕 H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니 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M 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H 00 10,000 16M 80 18.000 261-2 明 36,000 361-380 56,000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 이 -5(X)km 50 V名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억 왕목거리 금액 왕목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 124,000
421-4^0 68,000 521-540 期 ,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용 

*  서율-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짜주공항-교육강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技 거리 기준에 따론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계출 없용

가급적 지역에서 합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에산익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O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 暑 초과합 수 없S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할용 가능 
0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S0% 만 추가 적용

구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 용급豪 250,000/시간

2용급* 150.000/시간

3 § i * 100,000/시간

표 1등급 : 대학촌 • 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용 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추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 • 헌직 예습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 • 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사 

전 • 현직 여ᅡ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 • 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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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세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세세목

행사
진행자

구 분 §  급 지급금액 비고

광표4  500,(XXX*300.000)/1 청

1 동급名 사회가 300.000{*300.000》/1 일 

토론자 200.000(*200,00»/1 일

전 문 가
학술 

행사비

방표지 400,000(*2c» f000)/1^ 3시간 이내업 경우

황 용 비 2등급接 사회자 3〇 a (XXX*2〇 a 〇 00>/1 일 (이 금억적용

(학 술 행 사 》 토론자 200,000(*200,000)/1^ ^외:실소요역

발표자 20公00어* 100,000)/1 일

3등 급 * 사회자 150.00公(*100,000》/1일 

토론자 100.00公(니 OO.OOOV1 일

심사 및 
자문료

구문 동급 지급금액 버고

심사료 및 자문료

병급
200,000원

2시간기준 

2시간이상: 150% 

5시간 아상: 200% 

국외:실소요액

2 등급

3 多급 100,000원

원고료

번역료 및 
감수료

편곡 및 
작곡관련 

규정

구분 &급 지급금切!

강사로

1 등급系- 200.000/시간

2 등급방 150.000/시간

3등급수 100.000/시간

*  1 ~3§급 은  강사f i  기문과 동입하게 적용

*• 1 ᅳ3동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O  자문료지급 관련 

- 회의 참석지 중 내부 참여인력 사레비 지급 블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 -  3§급 은  강사로 기준과 舌입하게 적용

지 § 3 액
원고료 < 외부인사》 40.000원/장 <A4 1 매 800자 기준》

i 태 의  경우 술라이드 3면§  A4  1 매로 산경

구분 지급금액

번역료

외국어 =» 한글 ： 30.000/A4 1 〇 바2明단어 5 는 800자》

한글 다외국어(영,방: 明 ,000/A4 1매 (800지)

외국어 => 기타외국어: 60.000/A4 1 매(250단公1 또는 800자》
외국어 번역시 1 장어만 5만원 / 한5 어번역시 유 장미만 10만원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 반영

구분 지 려 비고

편곡

1 등급 500.CX■ 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예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〇11서 50% 추가 지급

* ■ 곡 , 재편성, 개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 옵급 400.000원/목

3 동급 300.000원/곡

* 작곡익 경우 전운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외 별도의 기안율 득한 f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국당 明 ,000원을 지급하되 충액이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SOO.OOO원율 지급함.

정 1 용급 : 국 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營리!식 용악가로서 

국내예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S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 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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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세 세세목 내용

일반 
수용비 

(01)

기타 
진행비

〇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e 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움 위한 다과책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浴4 0 0 1 》로 책정 활용

안내 • 

홍보물 

제작비

〇  팜플렛. 현수약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을품의 제작비

〇  현실음 반영한 적i 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건적 동음 통한 예산1 강노력 찔요 

*  집행 시상세 산출내역 작성

인쇄비
〇  자료 및 보고서. m .  사례집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율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0  사업비 규모병 회계검사 수수5  기준액《부가세 포항}

0  회개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제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예 회게경사 

소요경비 (수수료》로 포항

운영비
(210) 공공

요금

및

제：고

기준금액 수수료 가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이상~3견만원미만 282,000 9천만원 〇 |상시 억원 미만 674,0的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〇 |상-2  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안원 미안 365,000 2위원 이상-3역원 이안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_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안원 미민 547,000 4위원 이상~5의원 미만 96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안 590,000 S역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0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동 형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공공요금 픽서비스,보험 s  등 

◦  우편통신요금 등

(02)

임차비 
(07)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율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율 1 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 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광 이용 경비는 션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〇 장소 임차 :공공시설 이용 용최소비용권장 
*예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에 

1 ^  한하여 임차비暑 인정. 1 회(3시간 기준》최대 5만원까지 할g  가농《상시 교육할§  장소에 

한항》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I 람의 박를관. 미슐관, 도서관, 운예회관, 지방S 화원, 

운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운화시설 

〇  기자재 임차: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위탁

사업비
(15)

외주업체 

용역비

0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을 제작 g 역(DVD 추가 제작 동 단순 복재작업 

제외). 흉보(프로모션》대행업제 용역. 구〇 H(계작용역》둥 

-  1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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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기준

〇 # 장경비 지급기준

구준 내역 지급방업 지급역

시내출장 여비 정억
4시간 미만 니안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대충교S 비 기급

부득이개인자랑 이용 시 .장 거 리  계산에 탁름 

M 유류비산출기준】 강조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욕병시: 70,000원 

뛰 시  €0.000원 

그 밖의 지역: 明 ,000원

* 세종독병자치시와 계주톡혐자치도는 ‘그 꺾의 지역•에

m

식비 정억

요 만원

*2 식 이하 제5  시 1/2 삭감 

니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먹
2 안원

* 관용차. 렌터카이용 시 1/2 삭감

〇  교동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윤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개좌이체, 영수# 증빙 

필수

I유류비 산 t  기준 j 여행거리 (km) X 유가 + 연비 

•여행거리 (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룹 포&하여 거리름 개산

*  풀랑지와 출강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 

리방범울활용

* 유가

•音장신청서 1 재상신명 기준유가

技 한국석유옹사 유가정보서비스{www .cpinet.co.kr》에 고시된 총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자랑은 보통휘발유. 경유 자량은 자동자용 경유. LFG자랑은 자동자용 부탄)f  

적용

•연비 (km/f》

* 휘발유 차랑: 11.57(km/0  • 3 유 차랑: 12 .12(km/0  - LPG 차랑: 8.52(km/£)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고인사혁신처 예규》적용

* 평균차령 (07 년)t  고려한’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풍계) 적용

보조인력

O 단기용역비《일용직》： 최 대 ，일 8 시간. 61,000원(1 인) 

방 2018년 최지임금 시간급 7,530원 적용 

*  외부숙박인 경우 90.000원 
방 연간 30업 이내 S 多

업무

활동비
(24 이

사업

추진비

(〇1)

회의식비

O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 /1인 1 회 기준 
O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1 인 1 식 기준 
« 본예산은 1 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에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율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월요 

ᄋ 산출예시 000영 참석 행사를 종일응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公원)<100명x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S.000원xlOO명x2식=2,500.000원

목 세 세세목

나

비

기
 

국

여

(0

비

0) 

얘

(22

용

금

3)

이
0
1

임
(0

1

110) 

O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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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취약계층 범위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할 보강법 j 제2조제 1 호 수급자증영서

차상위계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j 

제 2조제 10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조손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의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ᅪ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중명서, 혼인관계§ 명서, 

외국인등록큼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_«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아동목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 3찌  10호
재원확인 중명서

북한이탈주인 또는 그 자녀

r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경착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제 1 호

북한이탈주인등록 확인서

목수교육대상자 r장애인 등에 대한 톡수교육법j 
제2 조계 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 조 재학중영서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추천서및 
객관적 중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j i：d，포，，문**〇«j i 육»•今*〒 21«3사a分?'U〇 £ 47



2018 경기 지역특성화 문호H계술교육 취약계층 범위

구분 중빙서류 및 확인방법

저소득충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학인

장애인

6개월 이상 
강기실직자

장예인증영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매진단서(전문의》확인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추I업알선기관에 구직율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 
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콜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S # 해 확인

한부으가족 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중명서(옵면동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둥톡확인서풀 동해 확인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 
촉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명서 확인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중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위기청소년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둥학교•대학 둥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 
에 고용되지 않은 자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중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당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배우자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근로능력 없음듈 증영하는 서류(해당지에 한》

- 배우자 有

여성가장

가출？5 방쿨명 실종신고서

장에 징애인동록各, 국가유공자各영서, 한해금여지 급통지서 궁 1

징병 의사의 진단서

군닥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려영안청기관(고용션!터》또는 자치단채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오] 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I  반장의 학인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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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관련 서식 안내

〇  사업운영 관련 서식은 r2018 경기문화〇 ll술교육 공모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집 

행 지침에 따라 기록 후, 은나라도움에 중빙자료로 함깨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〇  본 서식울 준수하여 사업울 진행해주시 기 바랍니다.

번호 서식 명 내용 제출방법

1 사업실행계획서

선정 이후 e나라도융【사업등록I 망 [교부신청]을 하기 전, 
사업 신청 시 대비 변경된 사업 실행계획(예산 및 세부내역)울 
재검토받기 위하여 경 기센터 서식함에 제춘하는 양식

2 월별 수업 일지
- 해당 월에 해당하는 수업 진행 세부내용율 작성
- 월 1회필수제출

경기센터 
흉폐이지 
서식함

3 사실 확인서
사업이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기센터에 전후 
사실 관계 소명 시 작성(카드 취소 건 등》

4 지원사업변경 
신청서

주•보조강사, 기획자, 담당자 변경, 예산 관련 변경(보조비목, 보조 
세목 간 변경 등》발생 시 제출

5 사업추진상황
보고서

2차 교부신청 시, 작성일 기준 사업 실적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는 양식

6 수수료 지급내역서
• 기획지, 주•보조강사, 특강강사, 전운가 활용비, 자문료 등 
인건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에산) 지급 시 모두 작성

1
교육활동 (강의) 

출강확인서

- 주•보조강사, 특강강사 인건비 지급 시 작성 후 e나라도움에 제출 
수업 회차 당한 부씩 주•보조강사. 톡강강사의 성명듈 모두 기입

- 단체•기관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 후 서명

8 개인정보수집•■용 
동의서

인건비 지급 시 최초 1 회 필수 작성

은나라 
도움 

(지출 시)
9 전문가 참가확인서 

(개인정보제공내역》
특강《초빙》강사. 자문료. 전운가 활용비, 행사진행자 인건비 지급 시 
작성

10
부정정탁 및 

금품둥
수수 금지 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중, 증빙자료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인력에게 
수집

11 기 혁자 업무 학인서 기회자 인건비 지급 시 작성

12 회의록
- 사업추진비-회의식비(강사회의) 지출 시 작성
- 미제춤시 회의식비 인정 볼가

:규 ■경■"문**0 육*•今세*< 〒 田c«3i«3 分?기0£ 49



번호 서식명 내용 제출방법

13 출장 결과보고서 - 출장(국내여비》관련 예산 지출 시 작성 
• 미제출시 출장(여비교름비) 인정 블가

14 참여자 모집 현황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작성 (기수별 작성)

15 보호자 동의서
• 참여 아동 및 청소년 으집 시 받는 보호자 동의서, 필수 활용 
및수집

- 5  여자 1인당 1장작성

16
가족 참가자 

신청서
가족 단위 참가자 중 학부모 및 성인에게 받는 신청서 1인 1장 작성 
가족참가자 중 미취학 아동이 있울 경우 보호자 동의서 추가 작성

17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개인정보•영상촬영 수집 대상자 모두에게 수집 e 나라 
도움

18 실적보고서 지원사업 종료 후 운영 실적(추진 실적. 성과 둥》작성
【정산

보고서】

19 원본대조 확인증
경기센터 및 e나라도응에 제출한 S 든 정산 증빙서류의 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대조하公! 일치함(위•변조 되지 않았음》울 확인하는 
양식

20 부가세 미환급 
확인서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2항 관련 확인서

21
2018 경기 꿈다락 

설문지
매개자, 학부모, 참여학생 % 3가지 양식

22 2018 지역특성화 
설운지

매개자, 창여자 촌 2가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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